
건설공사장 거푸집 동바리 점검 결과보고['19. 12. 6(금)]

◎ 별내선(8호선 연장) 건설공사(1공구)
  ◆ 점검자 : 안전관리과 정달영, 외부위원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TYPE-6은 상부슬래브에 개구부

가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도가 

작성되어 있지 않으니 상세도 

작성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불량자재(녹슴, 변형 등)은 자

재 반입시 선별하고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녹슴

변형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슬래브 하부 및 빔하부는 보강

재를 사용하여 연결하고, 보강

재의 길이가 약120cm에 이르므

로 안전성을 검토 요하며 필요

시 보강 추가하는 것을 검토 요

함.

 - 이의 연결을 위한 상세도를 작

성하여 작업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슬라브 하부 90cm

빔과 슬라브 사이

120cm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보 하부에 헌치부 거푸집의 하

중이 재하되므로 이에 대한 계

산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

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헌치부 강재거푸집을 지지하는 

멍에가 여장이 짧아 불리하니 

충분히 지지되도록 여장을 확보 

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장선간격이 넓은곳, 거푸집고정

을 위한 목재 때문에 장선이 배

치 되지 않은 곳 등은 계산에 

의한 장선간격이 되도록 배치 

조정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쐐기가 누락된 곳은 쐐기 추가 

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수직도가 불량한 지주 및 U-헤

드 등은 보완 및 수정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유로폼, 헌치폼 웨지핀 체결을 

철저히 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가시설 중간기둥으로 인한 단절

부는 멍에나 장선, 헌치거푸집

지지보 등이 불연속되니 보강방

안 검토 요함.

 - 수평재 등이 체결이 되지 않아 

상하부가 고정되지 않은 기둥을 

세우고 수평재를 체결하여 고정

상태가 불량하니 보완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에 관한사항

 - 거푸집은 표면의 무늬방향에 따

라 단면강성이 상이하므로 무늬

방향에 장선이 직각으로 설치되

도록 배치 요하며

 - 부재간 연결핀 체결 철저

 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328조(재료), 제331조(조립

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

의 안전조치)

표면무늬방향

장선방향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

 - 버팀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

서 하부를 굴착하여 과굴착 상

태에서 작업을 시행중인 구간이 

있으니 조속히 버팀보를 설치하

고

 - 작업여건상 버팀보를 설치할수 

없을 때에는 이에 대한 계산을 

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작

업을 시작하도록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

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

방지업무 등)

○ 기계기구 안전에 관한사항

 - 고속절단기는 회전수 확인이 불

가능한 목재용 톱날을 부착하여 

사용할 수 없으니 조치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6(고속

절단기)

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동바리 외측에 설치된 발판은 

캔틸레버식으로 동바리자재를 

사용하여 지지하였으나 브라켓 

식 등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검 

토 및 조치 요함.

 - 발판 틈이 넓으니 추락 및 낙하

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요

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

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

방호 조치)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(작업

발판 및 계단)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통로로 설치된 발판 단부에 안

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추

가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상부 슬래브 단부 개구부 근처

는 추락재해 예방 조치를 하고

 - 난간 고정이 미비하니 보완 요

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거푸집 상부 작업자중 안전대를 

미착용한 근로자 2인이 있으니 

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

치요건), 제43조(개구부 등의 

방호 조치)



○ 낙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통로발판에 적치된 자재는 전도 

및 낙하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

수 있으니 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  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

방지)

○ 전도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 - 거푸집 상부에서 목재 작업을 

하고, 톱밥이 방치되어 있는 상

태로 작업자 이동시 전도재해의 

위험이 있으니 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

제3조(전도의 방지)

○ 가설통로 안전에 관한 사항

 - 거푸집 상부 작업통로가 미비하

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

유발할 위험이 있으며, 단부 생

명줄이 버팀보로 불연속되는 등 

유해요인이 있으니 보완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

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3조

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 - 평면도 및 종단면도 등 도면이 

식별이 어렵게 그려져 있으니 

관리자와 작업자간 소통 및 관

리감독이 원활하도록 도면을 재

검토 하여야 함.


